
http://www.goodpns.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문배상책임보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EL : 02-458-8216   FAX : 02-457-4971     1

국문배상책임보험

1. 선주 배상책임보험

가. 가입대상
여객선, 보트장내 보트, 유람선, 관광선, 도선 등

나. 담보위험
피보험자가 운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고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
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한다.
손해방지비용은 담보되지 아니하며, 손해방지비용중 구조비용에 한하여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다.

다. 선주 배상책임보험에 고유한 특별약관
① 구조비담보 특별약관
선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하나 이중 다만, 구조비만을 담보
의 대상으로 하는 특약이 구조비담보특별약관이다.

②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
해난사고로 여객이 입은 신체장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선주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선주는 
관습상 피해자를 조문하거나 위로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바, 동특별약관은 선주의 
이러한 비용을 담보한다.

③ 여객외 제3자담보 특별약관
선주 배상책임보험은 선박에 탑승중인 여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바, 선주
는 이러한 위험외에도 당해 선박이 타선박과 충돌함으로써 타선박에 탑승한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손해
를 입힐 수도 있는 바, 동약관은 여객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.

④ 재물손해담보 특별약관
동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휴대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. 그
러나 별도의 운임을 받고 운송하는 화물(적하보험의 인수대상)에 입힌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.

2.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

가. 가입대상
육상화물 운송업자

나. 담보위험
동보험은 육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이 피해를 입음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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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써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한다.

다. 구간운송 특별약관
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 보험가입차량에 관하여 1년을 담보하기 때문에 운송화물이 
특정되지 아니하나, 구간운송 특별약관은 특정화물을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만을 담보하는 점에 차
이가 있다.

3.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

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
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배상책임보험보
통약관과의 약관체계와 내용이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주요 차이점만 논하기로 한다.

가. 피보험자
가스사업자․용기등 제조업자․가스사용자를 말한다. 여기서,
- 「가스사업자」라 함은 "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" 제6조에 정한 고압가스특정제조, 고압가스 일

반제조,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와 "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" 제4조에 정
한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, 액화 석유 가스 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
자 및 도시가스 "사업법" 제2조의 2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

- 「용기등 제조업자」라 함은 "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" 제6조에 정한 용기제조, 냉동기 제조, 특
정설비 제조를 허가받은 자와 "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" 제4조에 정한 가스용
품 제조사업을 허가받은 자

- 「가스사용자」라 함은 "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" 제6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받은 자와 "
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" 제4조에 정한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
자 및 "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" 제28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 가스사용신고자 또는 "액화 
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 칙" 제42조 제1항에 정한 액화 석유 가스사용자를 말한다.

나. 가스사고
가스사고라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, 파열,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(사망과 유독가
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, 흡수,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)를 입히거나 재물을 멸실, 훼손, 
오손케하는 것을 말한다.

다. 보상한도액
① 대인사고 사망 : 피해자 1인당 3,000원
② 대인사고 후유장해 : 급별, 보험료 한도액(1급～14급까지 1,000만원～40만원)
③ 대인사고 부상 급별보험료 한도액(1급～12급까지 800만원～40만원)
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사망 및 부상보험금을 함께 지급
⑤ 대물사고의 경우 :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
⑥ 손해방지비용등 비용손해는 매사고당 50만원 한도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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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의무보험과의 관계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등 기타 법률에 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
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그 초과하
는 금액만 가스사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.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

